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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중 개정 세칙

 1.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
 
 -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전문·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

외국어시험의 시행 여부를 각 대학원 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
해당 내용을 반영함 (제37조제1항 단서 신설)

 2. 개정 세칙

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

제3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
다만, 각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청구논문 
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의 시행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 부칙(2023. 8. 23. 개정)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7조제1항 단서는 2023학년도 제2학기 신입생부터 
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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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중 개정 세칙 신·구조문 대비표
구 신 개정사유및내용

제37조(외국어시험)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
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(외국인 학생은 
영어 또는 한국어)로 하되, 대학원위원회에
서 정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의 성적 기준에 
따라 학과ㆍ학부별로 합격여부를 사정한다. 

<단서 신설>

② 학과ㆍ학부의 학문 특성상 필요에 따라 
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어시험(외국인 
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시험)을 제외한 외
국어 시험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으며, 시험 
방법 및 사정기준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
심의를 거쳐 학과ㆍ학부에서 정한다. 다만, 
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
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
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외국어시험의 
내용과 방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
달리 정할 수 있다.
④ 학생은 외국어시험 성적을 학위청구논문 
심사를 위한 논문제출일 전까지 학과주임교
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석사학위청구
논문의 제출이 대체 또는 면제된 경우에는 
학위취득 예정학기 지정일 전까지 학과주임
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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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만, 각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대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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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2023. 8. 23. 개정)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7조
제1항 단서는 2023학년도 제2학기 신입생부터 
적용한다.

*석사학위청구논문 
제출자격을 위한 
외국어시험의 
시행여부를 각 
전문·특수대학원 
별로 정할 수 
있음을 반영 


